
2024년 04월 10일 10시 20분



2
3
3
3
3

목차목차

목차
자동차등록

수수료
관련법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수수료

구 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설정금액 750만원까지는 하한가 15,000원 적용)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자동차등록령 제31조~3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말소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위임시-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이전
(채권자변경)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신․구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신․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신․구 저당권자, 차량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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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이륜차신고 과태료 취득 등록면허세

검사/의무보험 자동차등록현황 민원서식 자주하는 질문 오시는 길

이전등록 변경등록 신규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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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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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임시-위임장(신․구 저당권자, 차량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변경
(채무자변경)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저당권자, 신․구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
자동차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1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신․구 채무자, 차량소유자, 저당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시 인감날인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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